
          1. 구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    2. 우리 구에 신청하신 옥외광고물(옥상간판) 표시기간 연장 허가 신청에 대하여 

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

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리며,

    3. 본 허가 처리에 따른 옥외광고물의 안전 및 도시미관 저해사항이 없도록 

2015년 11차 심의시 권고사항이 있었으니, 향후 이를 반영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

기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.

  가. 처리내용

신  청  인
설치장소 광고내용 설치규격

(m) 표시기간
광 고 주 주  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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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면: 12.6×5.8 (형광등)
2면:  3.6×5.8(외부조명)
3면:  4.0×5.8(외부조명)

2015년 11차
연장심의필
(2015.11.24)

2015.10.31
~

2018.10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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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: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증 1부.  끝.

- 꿈을 실현하는 창조도시 중구 -

서 울 특 별 시  중 구

 수신 (주)남우애드 귀하

(경유)

 제목 옥외광고물(옥상간판) 표시기간 연장 허가 신청 처리 - (주)남우애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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